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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6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고합928  공직 거법

피  고  인 ○○ ,  

주거  부산 사상구 

등 지  부산 부산진구 

검       사 동( 소), 신 (공 )

 결  고 2013. 1. 11.

  

주 문

피고인  벌  2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 벌  납입하지 니하는 경우 50,000원  1일  산한 간 피고인  

노역장에 한다.

 벌 에 상당한  가납  명한다.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 피고인  ○○ 학 에  ‘평생스포 ’라는 강 를, ○○ 학 에  ‘ 인과 스포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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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강 를 각 진행한 사람이다. 

 구든지 ·종  또는 직업 인 ·단체 등  조직 내에  직 상 행 를 

이용하여 그 구 원에 하여 거운동  하거나 하게 할  없다.

 피고인  2012. 4. 11. 실시  19  국회 원 거  하여 부산 북구강 구乙 

거구에 ○○○당 후보자  출마한 ○○  하여 피고인  강 를 강하는 학생

들  동원하여 거운동  하  마 었다. 

 피고인  2012. 4. 3. 부산 사상구 ○○동에 있는 ○○ 학  ○○스포  0000

실에  ‘ 인과 스포 ’ 강 를 진행하면  조장  뽑힌 학생들  통하여 강생 

약 100명에게 ‘ ○○ 후보자  페이스북에 구  등 하고 ○○○○에 후보자를 

원하는 시지를 쓴 뒤 그 에 자신이 속한 조 번 를 병 하면 업에 출 한 것

 처리해 주겠다‘고 말하고, 남자 강생들에게는 ‘2012. 4. 7. 이나 4. 8. 또는 4. 10. 

각 17:00경 부산 북구 명동 소재 ○○마트 에  있  인 ○○ 후보자  

장에 가  거  동  해주면 과  출  면 해 주겠다’고 말하 다. 

 이에 라 피고인  지시를  강생들  ○○ 후보자  페이스북에 원 

 남 고 자신들이 속한 조 번 를 남겼고, 울러 피고인  지시를  강생 60

여명  2012. 4. 7. 17:00부  18:00 지 부산 북구 명동에 있는 ○○마트 맞 편 

에  있었  ○○  거운동 장에  ○○  하여 동  하고 노래를 라 

불 다.

 피고인   같이 ‘ 인과 스포 ’ 강생들  하여  거운동  하게 한 것  

롯하여 2012. 4. 3.부  2012. 4. 5. 지 별지 범죄일람  재  같이 모  6회에 

걸쳐 피고인  강 를 듣는 강생들  하여  거운동  하게 하여  조직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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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직 상 행 를 이용하여 그 구 원인 강생  하여  거운동  하게 하

다. 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  법 진

1. 증인 ○○, ○○  각 법 진

1. ○○, 이○○, ○○, 이○○, 노○○, 황○○, ○○, ○○에 한 각 경찰 진

조

1. 고 장

1. 송한 자 시지 사진, 페이스북  자료, 강 계획  조회 면, 각 사진, 동

상 캡처 면 

1. 사보고(○○  ‘평생 스포 ’  ○○ 학  ‘ 인과 스포 ’ 강생 명단 첨부)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  택

   각 공직 거법 255조 1항 9 , 85조 2항(벌  택) 

1. 경합범가

  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범 이 가장 거운 2012. 4. 5. 

16:00경 공직 거법 죄에 한 에 경합범가 )

1. 노역장

   법 70조, 69조 2항

1. 가납명

   사소송법 334조 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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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의 이유

[처단  범 ] 벌  5만 원 ~ 900만 원 

[  결 ] 각 거범죄, 거운동 간 ·부 거운동, 2 ( 거운동 법 )

[특별양 인자] 

 - 특별가 요소 : 사회  지 나 향 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
[권고  범 ] 벌  100만 원 ~ 400만 원(가 역)

[  권고  범 ] 벌  100만 원 ~ 약 733만 원[ 본범죄인 2012. 4. 5. 16:00경 

공직 거법 죄  량범  상한(벌  400만 원)에 2012. 4. 5. 11:00경 공직 거법 

죄(별지 범죄일람  번 4번)  량범  상한  1/2(벌  200만 원)과 2012. 4. 

5. 11:00경 공직 거법 죄(  범죄일람  번 5번)  량범  상한  1/3(약 133

만 원)  합산] 

[ 고  결 ] 벌  200만 원

 이 사건 범행  피고인이 학 강사  지 를 이용해 , 자신  강좌를 듣는 학

생들에게 출 이나 과  등  면 하여  것  약속하고,  학생들  하여  피고

인이 지지하는 국회 원 후보자  페이스북에 원  달도  하거나 그 거

에 참여하도  하는 법  거운동  하게 한 것 , 공직 거법  입법취지 등

에 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, 강 를 듣는 학생들  가 다 고, 실  상당

 학생들이  후보자  페이스북에 원  달거나 거 에 참여하는 등 실

질  이 사건 범행이 거에 미  향이 없었다고 단 하  어 다고 보이는   

등에 추어 피고인 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.   

 다만, 피고인이 자신  잘못  인 하면  하고 있는 , 사처벌 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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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, 이 사건 각 범행  인하여 직  잃  것  보이는  등과 그 에 

피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

 참작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    

재 장      사      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허 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나상 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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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
일시 장소

피고인  지시 내용  

강생들  거운동 내용
상

1
2012. 4. 3. 

15:00경

부산 사상구 ○○동 

소재 ○○ 학  

○○스포  

000 실

- ‘ ○○ 후보자  페이스북에 구  등 하고 

○○○○에 후보자를 원하는 시지  에 자

신이 속한 조 번 를 병 하면 출 한 것  처

리해 주겠다.’

- ‘2012. 4. 7. 이나 4. 8. 또는 4. 10. 17:00경 부

산 북구 명동 소재 ○○마트 에  있  

인 ○○ 후보자  장에 가  거  동

 해주면 과  출  면 해 주겠다.’(남자

강생 상)

- 강생들이  지시에 라 페이스북에 원 시

지를 남 거나 2012. 4. 7. 장에  동과 

노래를 함 

‘ 인과 

스포 ’

강  강생 

약 100명

2
2012. 4. 4.

15:00경
상동 상동 상동

3
2012. 4. 5. 

09:00경

부산 남구 ○○동 

소재 ○○ 학  

0동 000 실

상동
‘평생스포 ’강  

강생 약 25명

4
2012. 4. 5. 

11:00경
상동 상동 상동

5
2012. 4. 5. 

11:00경
상동

‘2012. 4. 7. 17:00경 부산 북구 명동 ○○마트 

에  있  인 ○○ 후보자  거 에

 노래를 해 주면 A+ 학  주겠다’고 말하고, 

황○○, ○○는 피고인이 말한  일시·장소에  

○○  하여 노래 2곡  부름

‘평생스포 ’ 강  

강생 

황○○, ○○

6
2012. 4. 5. 

16:00경

부산 사상구 ○○동 

소재 ○○ 학  

○○스포  

000 실

 - ‘ ○○ 후보자  페이스북에 구  등 하고 

○○○○에 후보자를 원하는 시지  에 자

신이 속한 조 번 를 병 하면 출 한 것  처

리해 주겠다.’

- ‘2012. 4. 7. 이나 4. 8. 또는 4. 10. 17:00경 부

산 북구 명동 소재 ○○마트 에  있  

인 ○○ 후보자  장에 가  거  동

 해주면 과  출  면 해 주겠다.’(남자 

강생 상)

- 강생들이  지시에 라 페이스북에 원 시

지를 남 거나 2012. 4. 7. 장에  동과 

노래를 함 

‘ 인과 

스포 ’

강  강생 

약 100명

범 죄 일 람 


